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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용 담당

14:00~14:05 
(05분)

Opening Remarks 사회자

14:05~14:30

(25분)

세션 1.
투명공시와 신외부감사법의 효과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유승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4:30~14:55 
(25분)

세션 2.
감사위원의 역할과 책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장정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55~15:05
(10분)

Break Time

15:05~15:30
(25분)

세션 3.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변화의 흐름

한국 딜로이트 그룹 Core Technology (AI & DATA)
이성호 상무

15:30~15:55
(25분)

세션 4.
부정조사 및 보고 의무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재무자문본부
임규동 파트너

15:55~16:10
(15분)

Q&A / Closing 세션 강연자, 사회자

일시: 2023년 11월 9일 (목) 14:00 ~ 16:10

사회: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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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세션 1. 투명공시와 신외부감사법의 효과

유승원교수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현대 미포조선 & 롯데렌탈 감사위원장

• 한국회계학회장 (’21년~’23년)

•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조직분과 위원,

KB국민은행 리스크관리위원장 역임

세션 3. AI, 빅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변화의 흐름 세션 4. 부정조사 및 보고 의무

이성호상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상무

• Core Technology 부문, AI & Data 

• AI, Big data, Data Analytics 담당 전문

임규동파트너

세션 2. 감사위원의 역할과 책임

장정애교수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인가 외부평가위원

• 법무부 공증인 징계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원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역임

• 사법연수원 (제31기), 법무법인 두우 변호사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재무자문본부 파트너

• 회계부정조사 및부정방지 자문 담당

• 금융위원회 회계부정조사 지침 마련 TF 역임



유승원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Session 1.
투명공시와신외부감사법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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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사명 종목코드 벌점 제재금(만원) 공시책임자등 교체요구 불성실유형 지정일

23 비케이탑스 030790 50 50,000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 공시불이행 2022-12-06

15 비케이탑스 030790 32 32,000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 공시불이행 2023-02-10

30 이아이디 093230 10.5 21,000 공시책임자 공시불이행 2023-06-12

56 에스엘에너지 214310 38 15,200 공시불이행 2022-12-06

34 금양 001570 8.5 8,500 공시불이행 2023-05-17

72 비디아이 148140 21 8,400 공시불이행,공시번복 2023-02-17

29 다이나믹디자인 145210 7 7,000 공시번복 2023-06-12

81 커머스마이너 223310 14 5,600 공시불이행 2023-01-30

16 만호제강 001080 5.5 5,500 공시번복 2023-10-24

86 피에이치씨 057880 13.5 5,400 공시번복 2023-05-18

53 더코디 224060 13.5 5,400 공시불이행,공시번복 2023-01-30

55 웨스트라이즈 064090 9 5,400 공시번복,공시변경 2022-12-12

25 광동제약 009290 5 5,000 공시불이행 2023-10-24

102 한국테크놀로지 053590 12.5 5,000 공시번복 2023-04-10

104 에이티세미콘 089530 14.5 4,800 공시불이행,공시번복 2023-03-20

73 이노시스 056090 12 4,800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 공시불이행 2023-02-08

89 지더블유바이텍 036180 12 4,800 공시불이행,공시번복 2022-12-02

43 셀피글로벌 068940 11.5 4,600 공시번복 2023-07-19

63 THE MIDONG 161570 11 4,400 공시불이행,공시번복 2023-10-18

출처 :https://kind.krx.co.kr/investwarn/undisclosure.do?method=searchUnfaithfulDisclosureCorp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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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효율성개선 (Heflin et al. 2003; 나영과 임욱빈2014; 이원흠과최수미2004; 김상민과전상경2005; Mohanramand Sunder 2006), 

• 자발적공시량증가 (Heflin et al. 2003), 

• 시장의자율적인감시기능활성화 (이규진 2010), 

• 정보의가치관련성증가 (이세용과 노밝은 2011)

• 정보의적시성증가 (강나라외 공동연구 2015) 

• 기업에대한가치평가에도영향 (Trueman 1986; Healy and Palepu 2001).

• 주식유동성증가와자본조달비용의감소등의효익을얻을수있으며, 잠재적인소송위험을낮추거나주식에

기초한보상을극대화할수있음 (Skinner 1994, 1997; Aboody and Kasnik 2000; Beyer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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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ESG 뉴스가발생하면주가는하락하게되고(Capelle-Blancard and Petit 2019; Krueger 2015; 

Serafeim and Yoon 2021) 경영자는이해관계자들로부터해당뉴스에대한책임과해명을요구받게될것이다.

그러나부정적인뉴스가발생한상황에서경영자는부정확한예측정보를공시함에따른비용이크기때문에

예측공시를하지않을가능성도존재한다 (Ettredge et al., 2013). 

✓ 경영자는이러한정보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자발적예측공시를증가시킬것으로예상할수있다
(Coller and Yohn 1997; Frankel et al. 1995; Graham et al. 2005).

✓ 미디어에부정적인 ESG 뉴스가발생하면투자자들의관심수준은그어느때보다증가하고, 투자자들의관심수준이높은
경우이러한정보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경영자의자발적이익예측정보공시가능성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윤용석과 유승원 2017).

부정적인 ESG 뉴스가발생한기업의경영자는자발적수익예측공시를증가

✓ 또한, 예측이익이낙관적이지않은경우에는예측정보를공시하기보다는실적치를보고할때까지공시를보류할수도있다
(Slette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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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뉴스를통해보도된각언론사의뉴스중해당키워드로검색가능한뉴스를파이썬프로그램의웹크롤링 (web-

crawling)을활용하여뉴스가보도된날짜, 언론사, 뉴스의제목및내용, 그리고해당뉴스의 URL을수집하였고, 

수집한뉴스의내용을수작업으로확인함으로써해당뉴스가키워드와관련된부정적인뉴스인지여부를검증

MSCI에서사용되는 ESG 성과평가지표와관련된키워드를가지고부정적인 ESG 뉴스를수집 (Shiu and Yang, 2017)

#기업사기

#기업벌과금

#기업스캔들#기업소송

#환경오염기업

#기업스캔들 #기업혐의 #기업투명성 #노동인권차별

#노동자인권 #제품안전#배임횡령뇌물

#노사갈등 #가격담합카르텔

#분식회계

#조세회피기업 #노동자학대 #기업불공정행위 #기업과징금 의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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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사유해당시지정➔모든상장사및대규모비상장사

• 외부감사인검토➔외부감사및대표이사의주총보고의무

• 감사시간자율결정➔표준감사시간 제시

• 상장사감사인등록요건충족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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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주기적감사인지정제도시행이후지정감사인은자유수임감사인보다
높은감사시간을투입하고이에따라높은감사보수를받는지를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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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감사위원의역할과책임
장정애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Session 2.
감사위원의 역할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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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64개국 중 28위

➢ 평가요소 중 정부효율성과 기업효율성은 각각 38위, 33위

➢ 기업여건 53위 ➔ 외국투자자 인센티브 매력도 40위

➢ 경영관행 35위 ➔ 경영진 신뢰감 55위, 회계감사 적절성 47위, 기업가정신 확산 44위

27Session 2. 감사위원의 역할과 책임

출처: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IMD World Competitiveness Booklet 2023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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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순위

정부 효율성 (36 → 38, 2↓)

재정
(통계4, 설문3)

조세정책
(통계6, 설문1)

제도여건
(통계5, 설문9)

기업여건
(통계6, 설문13)

사회여건
(통계11, 설문4)

‘18년 22 17 29 47 38

‘19년 24 18 33 50 39

‘20년 27 19 29 46 31

‘21년 26 25 30 49 33

‘22년 32 26 31 48 35

’23년 40 26 33 53 33

단위:
순위

기업 효율성 (33 → 33, -)

생산성
(통계3, 설문4)

노동시장
(통계12, 설문10)

금융
(통계9, 설문7)

경영관행
(통계4, 설문10)

태도·가치
(통계0, 설문47)

‘18년 39 53 33 55 30

‘19년 38 36 34 47 25

‘20년 38 28 34 36 15

‘21년 31 37 23 30 21

‘22년 36 42 23 38 23

’23년 41 39 36 35 18

** 정부효율성: 36위→38위

사회여건(35위→33위) 상승, 

재정(32위→40위), 제도여건(31위→33위), 

기업여건(48위→53위) 하락

** 기업효율성: 33위→33위

생산성(36위→41위), 금융(23위→36위) 하락, 

노동시장(42위→39위), 경영관행(38위→35위),

태도·가치 (23위→18위) 상승

28Session 2. 감사위원의 역할과 책임

출처: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IMD World Competitiveness Booklet 2023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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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순위 분야인 경영진 신뢰감과 회계감사 적절성은 감사위원의 역할 강조

➢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인 이사회 내의 위원회로, 자기감사의 모순

➢ 감사위원의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얽혀 있는 지배주주와 경영진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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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이사회와 독립 대등한 지위) vs 감사위원회 (이사회내 위원회)

➢ 비상장회사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제409조, 제415조의2) 

➢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상장회사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제409조, 제415조의2)

➢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 : 상근감사 (제542조의10) 또는

감사위원회 (제542조의11)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 감사위원회 (제542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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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조의2 (감사위원회)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 30.>

제542조의11 (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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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조의 2가 적용되는 사외이사의 자격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社外理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4.>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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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2조의 11이 적용되는 사외이사의 자격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4., 2018. 9. 1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ㆍ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 4. 14.>

[본조신설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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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4조 ⑤ 법 제542조의8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2020. 1. 29.>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2.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사목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바.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사.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

4.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소속 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7.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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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감사 (업무감사 + 회계감사) vs 외부감사 (회계감사)

감사 vs 감사위원회

** 감사는 이사회로부터 독립 대등한 지위
** 감사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이사회의 하부위원회의 지위, 

기능적으로 이사회로부터 독립하여 수행

** 외부감사는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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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의 실효성을 위한 권한

회사에 대한 보고 요구 조사권 (제412조제3항, 제447의3)

회사에 (

전문가의 조력 받을 권리 (제415조의2제5항)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제412조의3)

이사회의 소집청구권 (제41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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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행위 시정을 위한 권한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제402조)

소제기권 :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제376조제1항),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429조),      

감자무효의 소 (제445조), 합병무효의 소 (제529조) 등

**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감사에 관한 조문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운영 (제415조의2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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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 및 주주총회 진술의무 (제413조)

감사록 작성의무 (제413조의2)

감사보고서 작성의무 (제447조의4)

①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감사가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 (제4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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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0조(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정기총회에서 전조제1항(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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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감시·감독 의무는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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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모든 이사는

적어도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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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43399 판결]

[1]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저축은행(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乙 공사(예금보험공사)가 甲 은행에서 상근 감사위원으로

재직하였던 丙 등을 상대로 재직 당시 발생한 위법·부당한 대출 때문에 甲 은행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등은 자신이 서명한 대출신청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검토하였더라면 대출이

형식적인 신용조사만을 거쳐 충분한 채권보전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등을 통해 대출이 위법·부당한 것인지 추가로 조사하거나 감사위원회를 통해 이사회에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여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등을 요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丙 등이 대출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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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1]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시할 권한을 갖는 등 상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가 있다. 감사는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코스닥 시장 상장회사였던 甲 주식회사가 추진한 유상증자 이후, 차명 지분 등을 통해 甲 회사를 포함한 그룹을 지배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乙 및 그의 지휘

아래 그룹 업무를 총괄하던 丙 등이 유상증자대금의 일부를 횡령하자, 甲 회사가 횡령행위 기간 중 甲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였던 丁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414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丁 등이 재직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로도

이사회가 개최된 적이 없는데도, 甲 회사는 이사회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 재무제표 승인을 비롯하여 위 유상증자 안건까지 결의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계속하여 공시하였는데, 이사회에 참석한 바 없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丁 등이 한 번도 그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점, 유상증자대금이 甲 회사의 자산과 매출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규모가 매우 큰데도 丁 등이 위와 같은 대규모 유상증자가 어떻게 결의되었는지, 결의 이후

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유상증자대금 중 상당액이 애초 신고된 사용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다는 공시가

이루어졌는데도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점, 회계감사에 관한 상법상의 감사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는 상호 독립적인

것이므로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있다고 해서 상법상 감사의 감사의무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丁 등은 甲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이사회에 출석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을 하는 등 기본적인 직무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乙 등의 전횡과 위법한 직무수행에 관한 감시·감독의무를

지속적으로 소홀히 하였으며, 이러한 丁 등의 임무 해태와 乙 등이 유상증자대금을 횡령함으로써 甲 회사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丁 등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단에는 상법상 이사 및 감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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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손해배상(기)]
감사는 상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악의 또는
중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이러한 감사의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회사의 종류나 규모, 업종,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시스템, 재정상태,
법령상 규제의 정도, 감사 개개인의 능력과 경력, 근무 여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감사가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사할 권한을 갖는 등 상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 상장기업에서 일부 임직원의 전횡이 방치되고 있거나 중요한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의 접근이 조직적·지속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감사의 주의의무는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격히 가중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손해배상(기)]
[1] 주식회사의 감사가 실질적으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줌으로써 회사의 이사로 하여금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그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감사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 해당하여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주식회사의 감사가 감사로서 결산과 관련한 업무 자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재무제표 등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문제된 분식결산이 쉽게 발견 가능한 것이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아내 이사가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다는 등 중대한 과실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 분식결산이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감사가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감사에게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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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의 올바른 가치관과 사명감

ESG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업가치의 향상 &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활동



한국 딜로이트 그룹 Core Tech AI&DATA 이성호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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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주요 기능 및 효과 Preview

Ad Generation

• 블로그 게시물, 이메일 캠페인, 소셜 미디어 게시물 및 다양한 톤/고객 유형의 광고 카피를
위한 마케팅 컨텐츠 제작 기능 제공

• 보험 분야 블로그 게시물, 이메일 캠페인에 대한 신속한 컨텐츠 생성
• 컨텐츠 현지화를 자동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출시 속도를 높임

Product Specs 

to Ads

• 재무 조사, 시장 동향 및 백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고객 및 투자자에게 간결하고 유익한
요약 자료를 만들어 투자 통찰력 및 보고서 작성 AI 기술을 제공

• 보다 빠른 데이터 분석 및 통찰력을 통해 투자 의사 결정 향상
• 효율적인 인공지능 기반 컨텐츠 생성을 통해 포트폴리오 관리 최적화
• AI 기반 개인화 콘텐츠로 고객 소통 및 참여 향상

Investor 

Communication 

Pack

•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레터 및 기사 생성을 자동화하여 투자자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강력한 투자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목적의 AI 기술 도입

• 전략적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집중하여, 투자자 관계 효율성 제고
• 커뮤니케이션이 관련 규정 및 표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규제 리스크 완화

63Session 3.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변화의 흐름



©  2023.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3 웨비나

프로그램 주요 기능 및 효과 Preview

Transcript AI

• 고객지원센터의 오디오 대화를 분석하여 상담내용 요약, 감정, 카테고리를 제공
- 신속한 해결을 위한 고객 불만 분류 및 심리 분석 지원
- 평균 에이전트 처리 시간을 총 통화 시간의 10%에서 3%로 단축하여 효율성 최적화
- 수작업 절감을 통해 고객 서비스 대표 생산성 향상

Product Design 

Assistant

• 제품 설계를 자동화하여 소비자 제품 부문의 최종 사용자 사양 충족 기능 제공
• 솔루션 설계에 대한 수작업을 줄여 소비자 제품의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제품 설계 생성을 최적화하여 소비자 제품 업계에서 23~28%의 시간 절약
- 제품 설계 시간 단축, 출시 기간 단축 및 경쟁 우위 확보

Virtual Assistant 

Kiosk

• 소비자 제품 센터의 NLP 기능으로 구동되는 가상 비서 아바타
• 가상 비서 키오스크를 구축하여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해 대기 시간 단축
• 고객별 맞춤형 응답으로 매장 방문 경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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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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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발생

오스템임플란트(이하 ‘회사‘)는 2022년 1월 3일 자금관리 직원이 1,880억 규모의 업무상 자금 횡령을 확인하였음
을 공시함. 이는 자기자본 2천47억원의 91.81%에 달하는 규모로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임. 이후 1월 10일 정정
공시를 통해 횡령금액은 2,215억원으로 확대됨. 회사 측은 “자금 관리 직원이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이라면
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함.

잔액증명서 위조 및 개인 계좌 이체 방식으로 횡령

횡령 직원은 재무팀장 이모씨로 회사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짐. 현재까지 밝혀진 이씨의 최초 횡령 시점은
2020년 11월로 2년 전부터 이씨가 수백억에 달하는 돈을 법인계좌에서 넣었다 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씨는 2020년 4분기와 2021년 각각 100억원과 235억원의 자금을 출금한 후 반환하며 회계 시스템을 시험하
였으며, 이 후 발각되지 않자 다섯 차례에 걸쳐 480억원을 출금하고, 10월엔 한 번에 1,400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낸 것으로 알려짐.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 도마위에 올라

경찰은 횡령사건 피해금액의 자금 용처를 모두 찾아냈으며, 회수가 가능한 금괴와 현금 등은 압수하고 주식계좌 등
은 동결함. 피해액 회수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이씨가 어떻게 혼자 2,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설명되지 않은 상태임.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 2조가 넘는 상장사에서 거액의 자금을 직원 한명이 단
독으로 이체가 가능했다는 사실과 2년이 넘는 기간동안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과 불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함.

회사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회사가 쓰고 있는 회계관리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구형인 데다 예외가 많아
서 수기 입력을 통한 추후 수정이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는데 이게 문제의 발단이 됐을 수도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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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FE (부정조사전문가협회) Occupational Fraud 2022: a report to the nations

부정 Risk가 취약한 기업의 유형

✓ 내부감시기구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

✓ 내부감시기구(또는 본사)로부터의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기업

- 해외 자회사 또는 지점 다수 보유한 법인

✓ 투자/재무활동 관련 현금흐름이 잦고 법인 내 대규모 유보 자금을 보

유하는 법인

✓ 기업 규모에 비하여 회계/자금 관련 권한이 소수의 인원에 집중 된 법

인

✓ 영업활동이 활발하나 대규모 매입/매출이 단순한 시스템에 의해 관리

되는 법인

정기적∙비정기적 점검이 필수!!

Purchase

(구매 관련) 자회사

(해외 생산·

판매법인)

Sales

(영업 관련)

자금/재무

주주·투자자

• 특수관계 구매자와의 부당거래

• 단가 또는물량 과다산정
• 입찰정보 유출 및 조작

• 자재비 허위청구 및 구매처 대금 횡령

• 외주임가공업체 자산횡령

• 금품수수/향응/금전대차

• 각종 자금사고
• 허위보고(부적절한 재무보고)

• 부외계좌를 통한 자금출금
• 허위 및 가공의 증빙 및 전표

조작을 통해 자금유출

• 낮은 판매단가

• 대리점 허위거래
• 영업 판촉활동 부정

• 거래조건/대금지급 조건 편의 제공

• 매출대금 횡령/유용

• 대리점 부당지원
• 수급/수송시 부정

• 허위 공시대금 청구

• 비용의 사적사용
• 재고자산 절취

• 동일공정 중복 계약

• 가공의 종업원

• 고정자산 부적절한 폐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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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장 미비 등 내부통제의 미비

✓ 형식적인 내부통제 운영

✓ 내부 절차에 대한 준수여부 모니터링 부실

기회

✓ 재무적 보상과 높은 연계성

✓ 재무적 어려움/사치생활 유지

✓ 달성 어려운 실적과 목표

동기/

압력

✓ 고착화된 관행으로 인한 부정행위 인식 부족

✓ 지역사회 유착 관계로 인한 부정행위 합리화

✓ 부정 사고에 대한 안일한 대처 및 경미한 징계 결과

합리화

유인/압력
(Incentive/ Pressure)

합리화
(Attitude/rationalisation)

기회
(Opportunity)

!
Fraud

Fraud Tri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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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당사자의 개인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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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출금에 대한 승인을
위해 인감을 도용하거나
위조계약서를 증빙으로
첨부

· 인감을 도용하여 부외
차입금을 발생시켜 자금
횡령 ㅍ

자금사고 징후 포착 방법

[1] 매입채무 생성 시 상대계정이 원재료 등이 아닌 경우, 매출채권 상계 시 상대계정이 현금이 아닌 경우
[2] 매입채무 전표의 생성/수정자가 구매팀이 아닌 경우 승인된 전표 수정 시, 전표수정자가 수정전표 승인 권한 까지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자금관련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 수행

상대계정 분석 시
특이전표에 대한

증빙 확인 [1]

삭제 및 수정전표
이력 분석 및

담당자별 승인권한
분석 [2]

비정기적으로
은행거래명세서

징구하여
잔고대사

회계담당자 및 자금담당자

서류 조작 및 인감도용 의도적인 회계처리 수정

· 외환차손익, 고용지원금, 
카드캐쉬백 등 비경상적인 이익
미계상 또는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장기미지급금을 지급 처리시키는
방식으로 자금유출

· 가공채무 상환 또는 가공자산
취득을 통해 횡령자의 계좌로
자금유출 (은행 및 원장 적요에는
‘거래처명’ 기재)

전표 조작 및 전표 미처리

· 증빙 없이 자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이미 승인된
전표 금액 조작

· 회계처리 없이
회사보유예금 유출 후
잔고증명서 위조

자금사고방식

자금사고 징후 포착 방법

1

2매출 유형 별
매출채권

회수프로세스
검토 [3]

신규 구매거래처
선정 프로세스

검토

[3] 거래처와의 채권 및 채무 정산 프로세스가 복잡한 매출유형의 경우 횡령의 기회 발생

구매담당자 및 영업담당자

거래처와의 공모 서류 조작

개인계좌 입금 판촉제품 재판매

· 매출채권을 개인계좌로 수령후
회사에 입금하지 않거나 지연
입고하는 방식으로 자금유출

· 추가로 받은 판촉제품을
거래업체에 몰래 되팔아
자금유출

· 구매 담당자의 뇌물,수수 등
kickback

· 횡령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조회서를 위조하여 횡령사실
은폐

자금사고방식

3

대여금, 선급금
거래 상대방의

실질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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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예방 및 적발이 가능한
프로세스 개선

• 고위험군 프로세스에 대한 제3자의
주기적 모니터링 프로세스 구축

• 고위험군 직군에 대한 순환배치, 
명령휴가제도 등 도입

• 자체점검 또는 외부진단을 통한
취약점 진단

• 설계의 취약점 점검
(업무분장 미비/예외사항 처리 미비/물리적
접근통제 미비/모니터링 통제 미비 등)

• 운영의 미비점 점검

• 부정 위험 요소 점검
(일회성 거래처, 휴면계좌, 임시 계정 등)

• 최고경영진의 확고한 Message: 
윤리경영의지

• 윤리교육 강화

• 내부신고제도 운영

• 실질적인 Action을 통한 지속적인
내부통제 개선과 모니터링 결과 공유

• 일관되고 단호한 처벌 및 합리적 성과
평가

Tone 
of the top

취약점 진단 프로세스
개선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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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및 문제점

개선안 발표내용

출처: 221005 (보도자료)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마련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 

경영진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행한 내부통제활동*을
포함하도록 상세한 공시서식 마련
*예) ① 자금부정 통제(자금이체·기록, 대사 및 물리적 통제)

② 종합적인 부정위험 평가 수행
③ 정보기술 일반통제
④ 보상정책과 연관된 부정 유인·압력 파악 등

회사가 횡령 등 자금 부정의 예방·적발을 위해 추가 시행한
통제*는 적극적으로 공시하도록 유도
*예) 외부감사인과 사전 협의를 통해 분·반기 검토시 잔액조회를
실시한 경우

(내부회계 평가보고서)

내부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한
감독활동과 관련한 공시서식 개발·적용

- 내부회계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협의 및 자금
부정 위험 관련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역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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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정
행
위
등
의
보
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2조]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대표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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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에 미치는 금액적 영향이 중요한 경우

✓ 금액적 중요성: 추가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포함

✓ 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 ⇒ 회사규모와 관계 없이 통보(외부감사인 판단의 지나친 의존 배제)

[금액적 중요성] 

▪ 부정의 성격이 중요한 경우로 금액적 중요성과 관련없이 통보의 대상이 되는 경우(=외부조사 대상)

① 경영진이나 회계, 자금, 재무보고 담당자 연루된 회계부정

② 경영진에 대한 중요한 보상이나 연임과 관련된 회계부정(목표이익 달성 등)

③ 상장(IPO포함) 또는 차입계약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의 회계부정

④ 무자본 M&A나 회사 인수 전후의 자금 조달 또는 자금 유용과 관련된 회계부정

⑤ 특수관계자와의 승인되지 않은 자금거래 등 관련 회계부정

⑥ 외부감사인 감사 방해 행위(문서 위조/ 훼손 또는 거짓 진술/고의 자료 미제출 등)

[위반의 성격] 
부정조사가

필요한 상황

(통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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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부조사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외부조사인 선임(전문성/독립성), 조사 전 과정에 대한 감독

② 조사의 범위 및 방법의 합리적 범위에 대한 경영진과의 사전협의 및 문서화

③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 방법의 결정 등에 대한 외부감사인과 협의(과거 감사인에 대한 통보 포함)

④ 경영진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⑤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에 대한 충분성 평가 및 문서화

⑥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에 대한 보고: 외부감사인 및 증선위

[내부감사기구의 권한과 의무]

①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측정

② 임원, 경영진, 직원이 연루된 회계부정인지에 대한 판단

③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통제 및 절차의 취약점과 해당 통제 및 절차의 위반 여부 식별

④ 시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 수정 및 인사 관련 조치

⑤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내부통제활동 수정

[회사의 시정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조사와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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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삭제된 문서 복구 가능

• 조사 거부나 삭제된 흔적으로 인한 추가 오해나 의심 방지 필요(범위제한 이슈)

• USB, 외장 하드드라이브, 인터넷 접속 기록 등 외부로의 데이터 유출 흔적 분석 가능(조사범위 확대 가능성)

• 조사인 및 감사인의 요청 사항에 대한 협조 필요(적극성)

• 회계부정의 성격 파악, 조사의 목적 이해 및 적절한 수준의 조사범위 결정

• 유능하고 적격한 조사인의 선정(전문성, 독립성) 

• Private Accounting, 법무법인 선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조사인과의 communication: 조사대상 이슈/대상자 결정과 자료제출/인터뷰 등 협조 필요

• 감사인과의 Communication: 감사인 요청사항의 적극적 반영(조사제한 사항 방지)

• 회사 및 경영진과 독립된 입장에서 부정 조사 관리 및 시정조치 요구

• 연루자의 업무 배제 및 정보 보안 조치

• 시의 적절한 시정조치의 시행 및 조사결과의 보고(외부감사인 및 증선위)

1 임직원들의 데이터 삭제
주의 및 협조

2 내부감사의 역할
(Control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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